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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구 관내 대형건축공사장(16개소) 사업시행 중 하수시설물 설치 및 유로

변경, 관로매달기 작업 등 우기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유수장애 요인을

제거 함으로써 사전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함.

Ⅰ 관련근거

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-5331(2016.04.21.)호

-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하수시설물 점검 협조 요청

Ⅱ 점검개요

 점검대상

구 분 합 계
도시환경 사업

공사장

재개발 사업

공사장

민간건축

공사장
비 고

대상개소 16 7 2 7 붙임참조

점검기간 : ‘16.4.27~5.6(기간중 7일간)

점검방법

- 점검반 : 2개조(각 조별 반장:팀장1명, 점검자:주무관 2명)

구 분
구 성 점검대상 공사장

(별첨참조)
비 고

팀 장 직 원

1조 하수팀장

전일섭

이병준

만리1 재개발정비사업

만리2 재개발정비사업

세운재정비 도시환경정비사업

KT& 남대문호텔 신축공사

문 철

김병헌

순화 제1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명동3 도시환경정비사업

명동4 도시환경정비사업
무교다동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


※ 필요시 CCTV촬영 실시 및 외부 전문가 점검의뢰

Ⅲ 중점 점검사항

  관경축소, 임시이설(유로변경), 관로매달기 등 하수도시설 설치의 적정성

하수시설물 파손, 토사퇴적, 하수관로 내 시멘트 유입 등 기능저하 여부

▶ 침사지 토사 유입, 빗물받이, 맨홀, 하수관로 등 집중점검

       ▶ 되메우기 구간 시공방법 적정성(도로 침하 등)

공사장 수방대책 현황 및 관리실태

공사장 하수시설물 주변 도로 침하 등

  지적사항 발견시 사진촬영 및 현장 즉시 시정조치(시정지시전 교부)

수리검토 수반 등 조치 불가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제출받아 시정

점검결과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 통보(‘16.5.11까지)

Ⅳ 지적사항조치계획

구 분
구 성 점검대상 공사장

(별첨참조)
비 고

팀 장 직 원

2조 치수팀장

정재두

최은호

남대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서소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충무로 엘크루 프린팅 허브사업

홍인동 복합시설 신축공사

백응현

안동욱

홍인동 도시형생활주택공사

남산동 복합시설공사

초동 쌍용타운호텔 신축공사
북창동 백영 업무시설공사



붙임 : 1. 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.

2. 점검현장 위치도 1부.

3. 점검결과표 1부.

4. 시정지시전 1부.

5.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1부. 끝.


